
[토지보상법]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대상 면적의 분양대금
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대법원 2025다219649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통

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포함시키고 해당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주

자택지 특별공급계약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주자택지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분양대금이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계약상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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